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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 과 도로의 범

정신교3)

I. 서론

주차장이나 공사장 등에서 음주운 을 한 경우 음주운 으로 처벌이 가

능한가에 해 례는 음주운 은 반드시 도로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만 처벌

이 가능하다고 시하고 있다. 그러나 음주운 을 지하고 있는 도로교통

법 제44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는 이러한 사항이 명시 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 을 한 경우에 형사처벌을 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즉 법원은 음주운 은 도로교통법

에 의한 도로에 한정하고 있는데, 도로의 기 이 무엇인가에 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한 차의 교통으로 인한 것이면 도로와 상 없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이하에서는 ‘특례법’으로 약칭한다)이 용되는데, 이는 음주운

을 도로에서 한정하는 것과 형평성에 부합하는지도 의문이다. 이러한 견

해에 해 음주운 의 장소에 따른 형사처벌의 유무가 확연히 달라짐에 따

라 일반국민의 오해의 소지가 존재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도로의 개념과 음주운 과 도로의 계에 해 구체

 사례를 바탕으로 례를 분석하고 음주운 을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한

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II.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개념

1. 도로의 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는 도로를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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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유료도로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이라고 규정하고 있

다.1)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사회통념상의 도로와 거의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는데 반하여, 도로법에서는 도로를 사회통념상의 도로보다 좁은 의미

로 쓰고 있다. 여기서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이란 실 으

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는 차량의 통행을 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

서유지 등을 목 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한다. 이하에서는 도로교통법상 규정하고 있는 도로의 범 에 해 자

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1) 도로법상의 도로

도로법 제2조에서 “이 법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

로서 동법 제8조에 열거한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2) 도로법은 도로

의 설치  리에 한 기본법이다. 그러나 도로법의 정의에서 살펴본 바

와 같이 일반의 교통에 쓰이는 도로가 모두 도로법에 의한 도로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일반의 교통에 쓰이는 도로로서 그 규모가 크고 기능

이 요하다고 하더라도 도로법상의 도로에는 해당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2) 유료도로법상의 유료도로

유료도로법 제2조에서 “이 법에서 유료도로라 함은 이 법 는 사회기반 

시설에 한 민간투자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통행료를 징수하는 도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료도로법상의 유료도로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하여 통행료를 징수하는 도로를 가리킨다. 

3)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

 그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 이란 실 으로 불특정다수의 

1)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사회통념상의 도로와 거의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는데 반하여, 도로법에는 

도로를 사회통념상의 도로보다 좁은 의미로 쓰고 있다

2) 제8조에는 “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등 은 다음에 열거한 순 에 의한다”고 정의한 

후 ① 고속국도 ② 일반국도 ③ 특별시도․ 역시도 ④ 지방도 ⑤ 시도 ⑥ 군도 ⑦ 구도 등을 열거

하고 있다. 도로법이 정의하는 도로에는 터 ․교량․도선장․도로용 엘리베이터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는 공작물을 포함한다(도로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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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는 자동차의 통행을 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 등을 목 으

로 하는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며, 특정인들 

는 그들과 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 으

로 리되는 장소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도로의 단기

1) 도로의 공개성

여기서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이란 실 으로 불특정 다

수의 사람 는 차량의 통행을 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 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는 것

으로3) 특정인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 으로 리되는 장소는 도로교통

법상의 도로에 포함되지 않는다.4) 따라서 건물부설주차장, 아 트 단지 내

의 주차공간(주차구획선), 학교교정 등은 도로로 볼 수 없고 병원, 공서, 

음식 , 병원, 호텔 등의 통로부분 등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한

다.5) 즉 어떤 장소가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으로 되기 해서는 공개성이 

있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결론 으로 제한이나 조건이 있어도 결국 

그 장소가 불특정 다수인이나 차량의 통행이 허가되는 장소인 것을 인정하

면 도로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장소라 하여도 그 장소의 

리자가 그 장소의 출입구에 말뚝을 게시하는 등 공개를 지(폐쇄)하면, 이

미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는 아니라고 해석된다. 공개성의 단과 련하여 

우리나라의 례를 보면, 아 트 단지 내의 통행로6), 병원구내의 통로  

주차구획 외의 통로부분7)은 도로로 인정하 고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주  

 공터8), 시청 내 장주차장9), 학구내10)는 도로가 아니어서 주취운

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 다. 

 3)  1999. 12. 10, 99도2127.

 4)  1992. 10. 9, 92도1662.

 5)  1994. 1. 25, 93도1574.

 6)  2001. 7. 13, 2000두6909.

 7)  1994. 1. 25, 93도1574.

 8)  1993. 3. 12, 92도3046.

 9)  1992. 9. 22, 92도1777.

10)  1996. 10. 25, 96도1848.



38 교통 기술과 정책, 제5권 제4호, 2008년 12월

2) 도로이용의 객 성․계속성․반복성

일반교통의 사용에 제공된 장소이기 해서는 특정장소의 통행공개성 외에 

객 ․계속 ․반복 인 사실상의 이용이 있어야 한다. 를 들면, 공지

(空地)의 소유자가 사람과 차의 통행을 일반 으로 인정한다는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구도 통행하지 않거나 때때로 통행하더라도 반복 ․계속 으로 

이용되지 않는 때에는 아직 일반교통의 사용에 제공되는 장소라고 할 수 없다. 

이에 해 일본 례는 공 변소로 통하는 공지(空地)11), 보수공사 의 

장소12), 해안매립지 내의 공장 정지13), 하천제방내부14)는 일반교통에 

사용에 제공되는 장소로 보았고 주택건축 장15)은 일반교통에 사용에 제공

되는 장소로 보지 않았다.

3) 도로의 형태성

어떤 장소의 도로여부를 단함에 있어 그 장소가 도로의 외 을 갖추었

는가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도로로서의 외 을 필요로 하지 않

는 곳 는 사회통념상 도로라 하기에 어울리지 않는 곳이라도 그것을 실

으로 다수의 차가 통행해 온 사실을 인정하는 이상 도로교통법의 목 인 

교통의 안 과 원활을 꾀하기 해 법에 의한 규제를 할 필요성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도나 숲 속의 길16) 등이 어느 정도 도로로서의 외

을 갖추고 있는 것은 물론 외 을 갖추지 않은 장, 공원내의 통로, 사찰 

등의 경내, 소학교의 운동장, 해안 매립지내의 일부 노면17), 등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도로교통법의 규제 상이 되는 도로로 된다. 그러나 

장 등의 부가 항상 도로로 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일반교통의 사용

에 제공되는 것을 객 으로 식별할 수 있는 부분이 도로로 되는 것은 물

론이다. 즉 일반교통에 사용된다고 하는 어느 정도의 외형을 필요로 한다. 

도로의 외양을 갖추었는지의 유무에 하여 일본 례는 “일반교통의 사

11) 昭和 35. 4. 16, 大阝反高裁

12) 昭和 36. 2. 8, 高松高裁

13) 昭和 37. 7. 30, 東京高裁

14) 昭和 37. 11. 29, 仙台高裁秋田支部

15) 昭和 40. 12. 6. 函館地裁 

16) 昭和 36. 2. 8, 高松高裁

17) 昭和 37. 7. 30, 東京高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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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에 제공되는 기타의 장소라 함은 실제로 공 , 즉 불특정다수인, 차량 등

의 교통에 사용되어 온 장소를 가리키고, 반드시 도로의 형태를 갖출 필요

는 없다”18)고 하고 있다.

III. 음주운 과 도로성의 단

1. 음주운 과 도로성

음주운 에 한 장소  용을 도로에 한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특히 교

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문제된다.19)특례법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

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으로만 정의하고 ‘교통’에 한 정의 규정

을 두고 있지 않아 ‘교통사고’의 개념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례는 주취운 은 도로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이는 주취운 을 지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의 구성요건 자체에는 명시 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주취운

을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 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지 않겠냐는 견해

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의 입법취지, 앞서 본 바와 같이 공공의 

험이 보호법익이라는   동법 제2조 제24호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운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등을 고려

하면 주취운 이 도로상에서 이루어질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보아야 할 것

이다. 따라서 부설주차장에서 단순히 주차된 차의 치를 옮기기 하여 자

동차를 운행한 경우에는 도로에서 차를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고20), 여 주

18) 昭和 45. 6. 3, 東京高裁

19) 2006년도 주취운 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추세를 보면 총 28,074건이 발생하여 1,217명이 사

망하여고, 47,155명이 부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취운 자  사고발생이 가장 많은 것은 

알콜농도가 0.15%이상 0.19%미만의 상태로서 7,970건이 발생하여 356명이 사망하고 13,225

명이 부상당하 으며, 다음으로 0.10%이상 0.14%이하의 상태에서 6,522건이 발생하여 311명

이 사망하고 11,073명이 부상하 으며, 그 다음은 0.05%이상 0.09% 이하의 상태에서 4,842건

이 발생하여 232명이 사망하고, 8,053명이 부상하 으며, 0.2% 이상 0.25%미만의 상태에서는 

5,055건이 발생하여 176명이 사망하고 8,586명이 부상하 으며, 0.25%이상 0.30%미만에서는 

1,524건이 발생하여 55명이 사망하 고, 2,596명이 부상하는 등 0.25% 이상에서는 주취정도가 

높을수록 오히려 사망자수, 부상자수가 히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는 극심한 

주취상태에서는 운 하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도로

교통공단, 교통사고요인분석 -음주운 교통사고를 심으로-, 도로교통공단 교통안 종합분석센

터, 2007. 34면 이하.

20) 서울지  1992. 2. 17, 97노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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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도 도로에서 운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21)고 보았다.

2. 음주운 자에 한 처벌

음주운 에 한 법  규정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78조, 제107조와 

동법 시행규칙,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단서 제8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1)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22)에서 자동차 

등23)을 운 하여서는 아니되며 제2항 경찰공무원은 교통안 과 험을 방

지하기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 하 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는 운 자가 술에 취하 는지의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 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93조 제1항

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 을 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

는 행정안 부령이 정하는 기 에 의하여 운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

 내에서 그 운 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그리고 동법 150조에

서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반하여 술에 취해 운 하거나 제44조 제2항

21)  1993. 3. 12, 92도3046.

22) 실무나 학계에서는 주취운 , 주기운 , 음주운  등 특별한 기 이 없이 혼용되고 있다. 주취운
은 용어의 의미 그 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 을 말하고, 주기운 은 취기와는 상 없이 일

정한  알콜농도 이상의 상태에서 운 하는 것을 말한다. 음주운 은 술을 마신상태에서 운
하는 것을 말한다. 행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표제를 주취운 으로 하고 이를 처벌하고 있
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은 0.05% 이상의  알콜농도에 이른 자가 자동차 등을 운 하면 
주취운 죄가 성립하고 실제 어느 정도 취해 있었는가는 고려되지 않는다. 동법은 음주운 자가 
실제로 운 이 불안한 상태에 있을 때에 이를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주취의 상태를 
일률 으로 알콜농도가 0.05% 이상인 상태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하여는 일본의 도로
교통법 시행령을 무비 으로 모방한 것이기 때문에 입법론상 재검토를 요한다.

23) 음주나 약물의 상이 되는 차량은 자동차, 특수자동차, 운동기장치, 건설기계 등을 포함한다. 여
기서 문제가 제기되는 운 은 운 면허가 요구되는 자동차등이라 할것이며 도로교통법 제2조 제
17호에서 자동차란 철길 는 가설된 선에 의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 되는 차(견인
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자동차 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승합자
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이륜자동차  건설기계 리법상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다만 배기
량 125 cc 이하의 이륜자동차는 자동차의 개념에서 제외된다고 하고, 동법 제2조 제15호는 원동
기장치자 거란 배기량 125 cc 이하의 이륜자동차나 50 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의미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자동차의 개념에 속하는 것은 모두 도로교통법 제80조에 의하여 운 면허가 
요구되는 것이며 동조는 그 외에도 배기량 125 cc 이하의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 거에 하
여도 운 면허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를 포함시키기 해 ‘자동차 등’ 이라고 표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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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

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 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별표 28) 면허행정처분 기 의 취소

처분 개별기 은 다음과 같다. 술에 취한 상태( 알콜농도 0.05%이상)

에서 운 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술에 

만취한 상태( 알콜농도 0.1% 이상)에서 운 한 경우,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의 기 을 넘어 운 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

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 알콜농도 0.05%이상)에 운 한 경우에는 운

면허를 취소한다. 그리고 알콜농도가 0.05%이상-0.1%미만의 경우 

운 면허 100일의 정지처분이 내려진다. 

3) 특례법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반하여 음주 에 운 을 하거나 동법 제45조의 규정에 반하여 약물의 

향으로 운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 한 경우는 특례법의 

용을 받을 수 없는 것을 외로 규정하고 있다. 

IV. 주취운 의 도로여부의 구체  검토

1. 주차장의 도로성 단여부

주차장에서의 사고가 실제로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이에 한 법 용이 

명확치 않다는 실을 볼 때 주차장의 도로 여부에 한 단기 에 하여 

검토가 필요하다. 주차장법상 주차장이라 함은 자동차의 주차를 한 시설

로서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으로 나뉜다.(주차장법 제2조) 

법원은 형건물의 부설주차장은 불특정다수의 사람이나 차량 등의 통

행을 하여 공개된 장소라고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도로교통법 소정의 도로

로 볼 수 없다24)고 하고, 빌딩주차장은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상의 도로가 

24)  1992. 10. 9, 92도1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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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닐 뿐 아니라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이 아니어서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라

고 볼 수 없다25)고 시하 다. 즉 례는 주차장이 일반에의 공개성과 출

입제한여부에 따라 도로여부를 단하고 있다. 그리하여 주취운 은 반드시 

도로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호텔 부설주차장으로 나이트클럽에 출입하는 자

들을 한 소규모의 주차장은 도로교통법 소정의 도로라고 볼 수 없어 동법

의 주취운 죄로 처벌할 수 없다26)는 것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례는 공

익  목 을 가지고 설치된 공 주차장이 리인이 상주하거나 차단기가 설

치되어 있지 않으며 주차구획선이 그어져 있지 않고 양쪽 면이 도로와 인

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 는 차량의 통행이 용이한 경우 도로성을 인정하

다27). 한 차량의 통행이 자유로운 아 트 단지와 병원구내의 주차구획 

외의 통로부분은 도로에 해당한다고 시하고 있다28). 이 게 볼 때 주차

장의 도로성 단여부에 해 주차장의 모든 부분이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주차장이 공개되어 일반인의 차량통행에 이용되고 있다면 

그 주차장의 주차구획외의 통로부분은 도로로 인정된다고 본다. 

2. 주취운 과 도로성 단여부

1) 도로교통법과 주취운

법원은 주취운 은 도로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다는 견해

를 표명하고 있다. 이는 주취운 을 지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

의 구성요건 자체에는 명시 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주취운

을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 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지 않겠냐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의 입법취지, 앞서 본 바와 같이 공공의 험

이 보호법익이라는   동법 제2조 제19호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운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등을 고려하면 주취

운 이 도로상에서 이루어질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부설주차장에서의 주취운 의 성립을 부인한 례를 보면 피고인이 건물

25)  1993. 7. 13, 92 18047.

26)  1992. 4. 14, 92도448. 

27)  2005. 9. 15. 2005도3781

28)  1994. 1. 25, 93도1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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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부설된 주차장에서 단순히 주차된 차의 치를 옮기기 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서 차를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

고29). 여 주차장도 도로에서 운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30)고 보았다.

2) 특례법과 주취운

특례 외조항은 단순히 도로교통법의 조문을 원용(단서 제1호, 제3호, 제

4호, 제5호, 제6호, 제10호)하고 있는 것과 도로교통법 반을 제(단서 제

2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1호)하고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

한 해석에 따르면 특례법은 모든 장소에서 발생한 차의 교통으로 인한 사고

에 용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규정의 형식이 도로교통법의 반을 제로 하

는 경우에는 죄형법정주의의 한 내용인 엄격해석이라는 형법해석의 원칙상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서의 사고에 한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단순히 도로

교통법의 조문을 원용함에 그치는 경우에는 반드시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서

의 사고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이 게 본다면 음주운

의 경우에도 도로에서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특례법을 용해야 할 것이

다.31) 그러나 례는 도로가 아닌 곳이라도 차의 교통에 의한 것이면 특례법

의 용을 받는다고 하 다.32) 음주운 사고의 경우도 도로에서의 사고에 한

정해야 된다는 견해는 공공의 도로 역, 즉 도로에 국한시키면서 특례법은 집

단 으로 발생하는 형 인 도로교통 사고를 염두에 두고 사고운 자에 

한 처벌상 특례를 조정하는데 있다고 보고, 교통사고 발생시 인명을 시하면

서 형법의 용을 받게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례는 특례법에서의 ‘차의 교

통’을 ‘도로상에서의 차의 교통’으로 제한해석하는 것은 문리해석의 범 를 벗

어나는 것이고 이는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다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생각건  음주와 련한 교통사고(주취운 의 경우)에 있어서 도로교통

법과 특례법을 개별 으로 단하기 보다는 ‘도로에서 발생하는 차의 교통’

29) 서울지  1992. 2. 17, 97노2324. 

30) 서울지  1992. 2. 17, 97노2324.

31) 신용균 외, 도로교통법해석연구, 도로교통안 리공단, 2002, 24면 

32) 특례법에서의 ‘교통사고’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치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모든 경우

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를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도로에서의 교통사고의 경우로 새겨야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하 다(  1988. 5. 24, 88도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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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해석하여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교통사고는 특례법을 용하기 보다는 

형법 제268조로 규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V. 결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법원은 주취운 은 도로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이는 도로교통법의 입법취지, 공

공의 험이 보호법익이라는   동법 제2조 제19호가 ‘도로’에서 차의 

그 본래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운 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운 의 

정의와 련하여 주취운 이 도로상에서 이루어 질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

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주취운 에 있어서 ‘도로’란 단순히 공소사

실 는 범죄사실을 특정하기 한 범행장소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

라 구성요건의 한 요소로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주취운 과 련

하여 도로교통법과 특례법을 통일 으로 악하여 ‘도로에서 발생하는 차의 

교통’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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